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22.>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구분 위탁가정의 기준

1. 전문가정

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

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

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

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

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

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

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

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

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

육을 이수했을 것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일반가정

위탁ㆍ일시

가정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

육을 이수했을 것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